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4)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

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5

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중개사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3)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4)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나. 교육 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해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 시간 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3.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

구분 교육기준

가. 교육 과목 1)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 보험 관련 법령

3) 해당 간단보험상품(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

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나. 교육 기관 보험회사,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

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교육기관

다.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라. 교육 시간 8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